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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Directions of Improving Rur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improvement of land use

system in rural areas on the basis of space planning approach. The rural land
use system in consideration of space planning approach will enable rural

regions to develop themselves distinguishingly by utilizing and preserv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niqueness.

For this research, we examined concerning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n existing studies. We analyzed

related statistical data and satellite pictures as well. Field research and surveys
questioning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and hands-on worker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e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actual condition of land use in rural areas. And we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on land us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and Japan and obtained implications to consider in elaboration of

improvements.
Through this work, we drew limitations of present rural land use

system and also possibilities for planned management scheme. The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ly, rural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pursued on the basis of space planning of a region based on
'indispensably planning prior to project' principle.

Secondly, it is demanded to draw up medium- and long-term policy for
rural spac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spatial structure and the

image of the future. National planning guidelines for rural areas can be
developed from this policy and local plans of municipalities can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m.
Thirdly, improvement should be focused on modification of the present

system in rural development sector first and then work on the introduction of
newly elaborated rural development planning institution on medium and

long-term basis.
Fourthly, management of rural space through the linkage and

complementary cooperation with national land planning system grounded on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will be efficient.



Fifthly, it is important to prepare institutional basis for realizing value
of outstanding rural resources like rural landscape, agricultural heritage, etc. as

precious future resources by means of space planning instruments.
Lastly, it is recommended to test-operate the modified rur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suggested through this research to diffuse it to local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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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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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계획 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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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농어 토지이용 도 주요 쟁2.1.





행연구 농어 토지이용 도 개 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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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계획 도 립 연구 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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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행 허가 건 면1.1.













농지 산지 용 추이1.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면 변 추이1.3.





도시권 농어 토지이용2.1.















도시권 외 농어 지역 토지이용2.2.





















농어 토지이용 에 인식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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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1.1. 계획법상 도시 군계획 농어

















계획 실 연계 단 실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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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 행 어를 개 행 허가 도 효과1.3.











농어 계획이 갖는 공간계획 능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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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 사업 추진 마 구역 용 실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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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국토공간 리 지 시 계획 책지1.1. : (PPG)

계획 책 (PPS)









1.2. 지역 향과 략 담 공간계획 통 토지이용 리

: 지 임워크(L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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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 비 한 다 향 개 압 에 한 개 수 보다는 브리지 역,

개 수 만 시키는 여한다 그러한 과 에 사우스(Cambridge Sub-region) .

브리지 연 산과 고 한 특 보 강 한다.․ ․

사우스 브리지 는 가하는 수 만 시키는 향상 프라 계 한다.

사우스 브리지 는 매 어 후지역과 브리지 역사 도시 한 경

지 공한다 브리지에 한 지역 그린 트 보 것 다. .사우스

브리지 는 브리지 역 가 많 하고 는 어 격 스트릭트‘ ’

고 한 당 안에 할 것 다.

사우스 브리지 는 럽에 가 큰 클러스 가 지한 곳 지R&D

할 것 는 사우스 브리지, 마 과 원 격 경(countryside) , ,

경 사 지향상시키 루어질 것, ․ 다.

클러스 지원과 역 직주 균 한 수 개 많 사우스 브리2.

지 에 루어 야 하고 는 브리지 건 들어 지역과 시 쪽 규,

뉴타운에 집 것 다 들 지역 공 고 건강한 새 운 커 니. , ,

티가 어야 한다.

보다 지 가능한 삶 식 진하는 단 사우스 브리지 마 들에 는,

한 개 만 가능할 것 다. 한 개 도 보다 크고 보다 지 가능한 어‘

심지 미 개 지 재 용에 집'(Rural Centres) 것 다. 어 심지에

어 는 당한 개별 마 그룹 마 지 가능 향상시키는 결과 가

것 다.

든 마 들 간에 그리고 브리지 마 타운 등과도 독립, , Northstowe,

지 질 것 다 여 강 지 가능하고 균 는 커 니티 하도 주.

택 포함한 양질 주택 에게 공하는 것 다.



❍

상에 주거지 개 한 지 보해 다1. Great Shelford, Wollards 0.44ha .

개 보 역 격과 습 보 해야 한다2. (Conservative Area) . Old British School

건 쉘포드보 역감 단에 경 핵심 건 규 어 계 하에 도 지복원( ) ․

어야 한다 건 거 포함하는 계 그 건 지하는 것 가능하 거 한.



실 능가하는 상당한 커 니티에 생함 해야 한다 특 새 들어 는 건.

건 탁월함 에 도 하고 건 럼 민감한 에 양질 랜드마크‘ ’ ,

공할 수 어야 한다.

상업 주 사용 었 과거 용도 볼 어 한 허가라도 에 사3. ,

지 염에 한 사가 다 가 동 할 수 는 수 지 개 업 루어.

야 하 만 스러운 수 개 루어지고 보고 가, (validation report)

에는 개 시 수 없다는 건 개 허가에 것 다.

4.개 허가 얻 에 지 계 청에 약 하고 승 아야 한다(Design Brief) .





 

 

 



주민에 커뮤니티 단 상향식 계획 립 리쉬계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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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차원 국토공간 리 지 시 지역 지2.1. : (DTA)





2.2. 행 구역 체에 략계획 토지이용 단 지역도시계획: (P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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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어 꼬뮌 건축가능지에 약식 계획 꼬뮌지도2.3. :



<Ulmes > <Seine-et-Marne >





일본 토지이용 본 골격 국과 차이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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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시가 지 보 시가 조 구역3.2. :



농지보 원 농업진 지역 도 농지 용허가 도3.3. :



목 업진 도 한 지역 지 과 해당 지역 업 비시 계 진 그리고 업 건 한 과 원 합리 용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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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용지 상1. (10 )㏊

업생산 비사업 상지2.

도 용 수 등 지개량시 용지3. ,

업용시 용지 또는 항 지에 한4. (2 1,2㏊

지)

그 에 업진 계 하 해 필 한 지5.

용지 역에 하는< >

도 등 지역 업진 에 한 시 계 에 한1.

시 공 특 다고 는 사업 지,

타 다 견에 만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2.

용지 역 체 가능 지가 없 것a.

용지에 라도 업상 고 합b.

용에 지 래할 우 가 없 것.

c. 용지에 라도 고 안 업

경 한 용지 용 집 에 지 없 것.

d. 지개량시 능에 지 래할 우 가 없 것.

e. 업생산 비사업 료후 경과 어야 할 것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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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용 허가 도는 우량 지 보하 해 지 우량 과 주변 지 용 상 등에 라 하여 용에 어 업상 용에 지,

지 사용 도하도 한다 체 용목 없는 투 또는 산보 목 지 취득 또한 승 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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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 상향식 토지이용계획 조 주민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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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역 농어 구역 도 도입2.1.















새 운 농어 공간계획 도 도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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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특 토지이용 리 사업 지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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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계획 지원체계 구축2.4.





농어 여건 지구단 계획 도 마3.1.



마 여건 감안 자연취락지구 도 운3.2.



농 산지 보 장 강3.3.





본 향4.1.



농어 구역 사 지역 시범 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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